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심   사   보   고   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12.

  나.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  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
  라. 의안번호 : 제2005 ～ 67호

2 . 개정이유  주요골자

  가. 개정이유

   o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7월 1일 개정되어 조직개편으

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 당연직 원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 리

의 효율 인 운 을 도모하고자 개정코자 함.

  나. 주요골자

   o 제명 “거창군안 리 원회운 조례”를 거창군 안 리 원회 

운  조례로 변경함.

   o 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원 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

장으로 변경하고, 산림환경과장, 재난안 리과장, 농업기술센타소

장,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 지정함.(안 제2조)



3. 문 원 검토요지

   o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재난 리와 연 이 있는 실과소

장을 추가하기 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재난과 련이 많은 4명의 

실과소장을 추가한 것은 재난발생시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는 조치

라 단되나, 재난발생시 이재민과 부상자 등에 한 신속한 응과 

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 보건소장을 추가 하는 방안이 

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.

   o 동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음.

 

4 . 질의   답변  요지  :  “ 생  략”

5 . 토론 요지   :  “ 없  음 ”

6 . 수 정안  요지  :  

    제2조의 구성에 “행정과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”을 직제순에   

   따라 추가함

7 . 심사 결과 :  “ 수 정안  가 결”

    재난 리 원회의 당연직 원인 군청 실과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

경하고 업무와 련이 있는 산림환경과장, 재난안 리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

상하수도사업소장 등 4명의 실과소장을 추가하 으나, 인력 리, 이재민  부상

자 처리와 련이 있는 “행정과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”이 락되어 직제 순서

에 따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 음. 



8. 소 수 의 견 요지  :  “ 생  략”

9. 기 타  필 요한  사항 :  “ 생  략”

수정안 조문 비표

  행 개  정  안 수  정 안

제2조(구성) ① 원회는 원

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

구성하되, 원장은 군수가 되

고 당연직 원은 다음 각호의 

자가 된다.

1. - 7(생략)

8. 건설과장

9. 지역개발과장

10. 한국 력공사 거창지 장

11. KT진주지사 거창지 장

12.한국 기안공사 거창지 장

제2조(구성) ①....................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1. - 7(생략)

8. 산림환경과장

9. 건설과장

10. 도시건축과장

11. 재난안 리과장

12. 농업기술센터소장

13. 상하수도사업소장

14. 한국 력공사 거창지 장

15. KT진주지사 거창지 장

16.한국 기안 공사 거창지사장

 ..

제2조(구성)..........................  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1. - 6(생략)

7. 행정과장

8. 경제과장

9. 사회복지과장

10. 산림환경과장

11. 건설과장

12. 도시건축과장

13. 재난안 리과장

14. 농업기술센터소장

15. 보건소장

16. 상하수도사업소장

17. 한국 력공사 거창지 장

18. KT진주지사 거창지 장

19. 한국 기안 공사 거창지사장


